
題 目 : 2021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보고

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연말 취약시기를 맞아 근무 

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찰 결과 보고임.

Ⅰ 감 찰 개 요

m 감찰기간 : 2021. 12. 13.(월) ~ 2021. 12. 31.(금)

m 감찰대상 : 전 부서(동・사업소 포함)

m 감 찰 반 : 감사팀장 외 4명

    ▸ 기초복무 분야 점검 : 총무팀 합동 점검 실시

Ⅱ 주요 점검사항

 m 출근시간 준수사항 

    ▸ 2021. 12. 24.(금) 08:50~09:20 : 전부서, 총무팀 합동 점검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Ⅲ 감 찰 결 과

m 출근시간 미준수 : 1건(명)

m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 : 1건(1개부서 1명)

조 치 사 항

  ✔ 행정상 조치 : 2건 (주의 2) ▷ 본처분 1, 현지처리 1

  ✔ 신분상 조치 : 1건 (주의 1)



Ⅳ 지 적 사 항

□ 복무 소홀(출근시간 미준수)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2조(근무기강 등)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
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□□□과 △
급 ○○○은 2021.12.24.(금) 9시 이후 구청에 도착하여 1분 늦게 출근
한 사실이 있음.

 □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(출근시간 미준수)

「병역법」제31조,「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」제3조, 제18조 
및 제19조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고 소속기관장
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
등 복무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 그리고 
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『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』제9조를 적용
하며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·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
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
□□□과 사회복무요원 ○○○은 2021.12.24.(금) 9시까지 출근 시간을 
준수하지 않고 13분 늦게 출근하였음.

 

Ⅴ 행 정 사 항

m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관련자 교육 등 주의 촉구

m 전 부서에 감찰 사례 전파, 동일사례 재발 


